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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Numerous poisonous substances are used in paint manufactur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GHS 

classific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Labor(MOL)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Therefore, paint manufacturers 

suffer confusion as to how to classify a given chemical's risk and hazard level. This paper was designed to compare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chemicals by the MOL and the MOE and suggest a harmonization measure.

Methods: After selecting 25 poisonous substances from among the organic solvents, pigments, and additives used in paint 

manufacturer, the GHS classification results by MOL and MOE were compared. Further the logic and classification of the GHS 

proposed by each Ministry was analyzed. Based on the derived results, a harmonization plan was proposed. 

Results: Based on the GHS classification of the poisonous substances, the concordance is 10.0-66.6 %, excluded flammable 

liquid. The GHS classifications differed based on the suggested building blocks, the sub-classification method used, the 

references(data sources), and subjective judgment of the experts from each Ministry. In order to pursue the harmonization plan, 

cooperation is demanded from the MOL and MOE. 

Key words : Globally Harmonization System(GHS), poisonous substance, Ministry of Labor(MOL) Ministry of Environment(MOE)

I. 서 론

인류 생활수준의 증진 및 향상, 산업과 과학이 발달

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여 

종에 이르며, 국내에서도 4만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0

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매년 4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사

용되고 있다(MoE, 2006; Lee, 2007; Lee et al., 2009; 

Jeong et al,, 2011). 화학물질이 증가되면서 각 국가

별로 유해성․위험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수

준이 상이하여 범세계적으로 통일화된 화학물질의 분

류와 표시 및 정보전달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

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Agenda 21, 

제19장을 채택하였으며, U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및 국

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등 

7개 국제기구의 연합으로 구성된 화학물질관리기구간

프로그램(Inter Organization Programm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IOMC)에서 화학물질의 분

류․표시의 통일화(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의 세부

작업을 통해 2001년 8월에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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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제적으로 2002년 10월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

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에서 GHS를 2008년부터 전 세계가 시행할 것을 합

의하였으며, 브라질, 일본, 유럽 및 한국에서 GHS를 도

입하였다(Park et al., 2006). 국내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가장 처음으로 UN GHS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2006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GHS를 분류, 표지에 

따른 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작성에 관한 기준을 채택하여 고시를 개

정하였으며, 환경부는 2008년 7월 환경부고시 제2008- 

26호로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에 관한 규

정을 고시하였고,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의 GHS 분류․ 

표지 적용을 위해 2008년 11월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 

18호를 개정하였다(MoT, 2012).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GHS는 2010년 

7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단일물질에 대한 MSDS와 경

고표지가 시행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는 혼합

물질에 대해서도 GHS 분류에 의한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비치, 게시토록하고 있다(MoL, 2012). 이에 따

라 산업체에서는 GHS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

과가 반영된 MSDS와 경고표시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

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도료업계에서는 다른 

화학산업분야보다 많은 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

을 생산하는 만큼 GHS에 가장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

(Shin & Yi, 1999).

최근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정보 검색이 수월해졌

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사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

달한다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Kim, 2012).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기준에 대해 UN

에서는 선택적 도입방법(Building Block Approach)을 

제시하였고 각 국은 각 시스템의 어떠한 부분을 적용

시킬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Oh, 2006). 국내

에서는 부처별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화

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MoL, 2012)과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Korea Na-

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에서 시행

하고 있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

한 규정(MoE, 2011)에 의한 건강 유해성 분류 결과가 

상이하였다(NIER, 2011). 국가 내에서도 관련 기관

마다 기준과 세부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형태의 화학물질정보

를 생산하고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

어(UN, 2005; Lim et al., 2006; UNEP, 2006),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도료업계에서 주원료로 취급되고 있

는 유독물 25종을 선정하여 유독물 분류 결과 및 분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분류와 비교 검토

하였으며, 부처 간 GHS 분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물질선정

도료의 구성요소는 크게 안료, 전색제, 희석제, 보조

제의 성분을 혼합하여 용해, 분산시킨 것으로서(KOSHA, 

1997), 도료업계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유독

물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을 선정하였다. 물질 선정 방

법으로는 첫째, 선행 연구된 문헌을 참조하였으며(Lee 

et al., 2003; Lee et al., 2004; Shin & Yi, 1999; SVHC 

List; NIER, 2007) 둘째, 물질의 용도를 확인하여 그 

중에서 페인트 또는 도료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선정

하였고, 셋째, 도료 업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를 검색하여 구성성분을 확인, 선정하였다. 

2. 부처 간 GHS 통일화 방안을 위한 GHS 분류 비교 

및 원인 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았는의 화학

물질 정보검색 및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 GHS 지원시

스템의 GHS 분류결과를 검토하여 유독물 분류표를 

기반으로 케톤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알코올류 등 25

종의 유독물에 대해 각각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분

류 근거를 확보하여 비교 검토 하였다. 분류가 상이한 

항목 및 물질에 대해서는 각 부처 간의 GHS 및 MSDS 

작성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여 분류로직을 분석하였으

며(OSHRI, 2011-2012; MoE, 2011), 환경부 유독물 등

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MoE, 2011), 화

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에 따른 분류 기준(MoEL, 2012)의 빌딩블럭 등을 비

교 검토하여 통일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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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물질선정

도료의 원료는 기본적으로 수지, 안료, 용제, 접착제

와 같은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KOSHA, 1997). 

본 연구에서는 주로 안료, 용제, 일부 첨가제등을 포함

하여 25종의 유독물을 선정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2. 부처 별 GHS 분류 결과 분석

Table 1. Selected of poisonous substance used in paint manufacture

Poisonous substance CAS No.

Organic solvents

 Xylene 1330-20-7

 m-Xylene 108-38-3

 p-Xylene 106-42-3

 o-Xylene 95-47-6

 Toluene 108-88-3

 Methyl ethyl ketone 78-93-3

 Acetic acid ethyl ester 141-78-6

 Benzene 71-43-2

 Phenol 108-95-2

Pigment

 C.I. pigment red 104 12656-85-8

 pigment yellow 34 1344-37-2

 C.I. pigment red 108 58339-34-7

 C.I. pigment yellow 041 8012-00-8

Powder coatings

 Lead chromate (PbCrO4) 7758-97-6

Additive and etc

 Potassium chromate 7789-00-6

 Dichromic acid 13530-68-2

 Chromium trioxide 1333-82-0

 Trizinc bis(orthophosphate) 7779-90-0

 Arsenic pentoxide 1303-28-2

 Sodium dichromate dihydrate 7789-12-0

 Potassium dichromate (K2Cr2O7) 7778-50-9

 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Cadmium selenide 1306-24-7

 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Lead selenide 12069-00-0

 Diantimony trioxide 1309-64-4

25종의 유독물에 대한 GHS 분류결과를 확인한 결

과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의 경우 부처 

간의 GHS 빌딩블럭이 일치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는 구분 1A, 1B로 세분화 되어있으나 환경부는 구분 

1로 분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1A, 1B, 1을 동일

한 분류로 가정하고 일치여부를 분석하였다. Trizinc 

bis(orthophosphate)는 급성수생환경독성과 만성수생

환경독성 항목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GHS 분

류가 구분1로 일치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24종은 유

해성․위험성 항목에서는 부처 간 GHS 분류가 하나

Table 2. Health hazards (GHS classification concordance rate 

among ministries)

Health hazards(n=25)

Result of GHS classification 
Concordance of 

classifications

Acute toxicity(Oral) 26.7% (4/15)

Acute toxicity(Dermal) 10% (1/10) 

Acute toxicity(Inhalation) 17.6% (3/17)

Skin corrosion/irritation 53.3% (8/15)

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42.8% (6/14)

Respiratory sensitization 66.6% (4/6)

skin sensitization 62.5% (5/8)

Germ cell mutagenicity 37.5% (3/8)

Carcinogenicity 64.7% (11/17)

Reproductive toxicity 23.5% (4/17)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Single exposure
36.8% (7/19)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Repeated exposure
36.3% (8/22)

Asperation hazard 28.5% (2/7)

Table 3. Physical hazards (GHS classification concordance rate 

among ministries)

Physical hazards(n=25)

Result of GHS classification
Concordance of 

classifications

Flammable liquids 100% (8/8)

Organic peroxide 50% (1/2)

Table 4. Environmental hazards (GHS classification concordance 

rate among ministries)

Environmental hazards(n=25)

Result of GHS classification
Concordance of 

classifications

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 acute 35.2% (6/17)

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 chronic 28.5%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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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GHS classification of xylene isomers

Category
Xylene m-Xylene p-Xylene o-Xylene

MoEL MOE MoEL MOE MoEL MOE MoEL MOE

Flammable liquids C3 C3 C3 C3 C3 C3 C3 C3

Acute toxicity (Oral) NC NC NC NC NC NC NC NC

Acute toxicity (Dermal) NC C4 NC C4 NC C4 NC C4

Acute toxicity (Inhalation) NC C4 C4 C4 C4 C4 NC C4

Skin corrosion / irritation C2 C2 C2 C2 C2 C2 C2 C2

Serious eye damage / eye irritation C2 C2 C2 C2 C2 C2 C2 C2

Carcinogenicity NC NC NC NC NC NC NC NC

Reproductive toxicity C1B NC C2 NC C1B NC C2 NC

STOT - single exposure C3 C3 C3 C3 C3 C3 C3 C3

STOT - repeated exposure C1 C1 C1 C1 NC C1 NC C1

Asperation hazard C2 NC C1 NC C1 NC C1 NC

HAE - acute NC NC NC NC NC NC C1 NC

HAE - chronic C2 NC NC NC C2 NC C1 NC
*

MoEL :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MOE : Ministry of Environment

 STOT :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HAE : 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C : Category, NC : Not classified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의 유해성․위험성 항목에서는 물리적 위

험성의 인화성액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대부분은 

분류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 3, 4와 같다.

3. 부처 간 GHS 분류 결과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

1) 분류 로직의 차이

(1) 이성질체에 대한 분류 로직

화학물질이 이성질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에서는 각각 단일물질별로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확

인하여 GHS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환경부의 경

우에는 이성질체에 해당되는 개별 물질의 경우 이를 포

괄하는 물질 그 자체의 GHS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부처 간의 분류에 차이를 보였다. Table 5

에 의하면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의 ｢유독물 성상과 

독성 및 관리정보 요약서｣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부는 

크실렌과 그 이성질체의 개별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가 아닌 크실렌의 GHS 분류기준을 적용하였고, 고용

노동부는 국내외 활용 가능한 DB를 이용하여 크실렌

의 이성질체 각각에 대해 GHS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부처 간에 GHS 분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염류 및 화합물에 대한 분류로직

① 염류 및 화합물이 2개 이상 포함되는 유독물

도료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독물 중에서는 염류 및 

화합물이 2가지 유독물 고시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

부 존재하며, 이런 물질은 부처 별로 GHS 분류의 로직에

서 차이를 보였다. Table 6에서 Lead selenide은 국립환

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무기납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1-9) 및 셀레늄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1- 134)에 

해당되며, 각각 고시에 따른 GHS 분류 중에서 유해

성․위험성이 높은 분류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Lead selenide 외에도 도료업계에서 사용하는 유독

물 중에 고시번호가 중복으로 있는 물질은 C.I. pig-

ment red 108[셀레늄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1- 

134), 카드뮴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1-250)], Cadmium 

selenide[셀레늄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1-134), 카

드뮴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1-250)], C.I. pigment 

yellow 041[납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1-9), 무기

안티몬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1-176)], Cadmium 

sulfoselenide orange[셀레늄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 

1-134), 카드뮴화합물(유독물 고시번호 97-1-250)]이 해

당되며, Table 5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는 GHS 분류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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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thod of lead selenide classification 

Category

Notice number

Determined 

classification

97-1-9

Inorganic 

lead 

compounds

97-1-134

Selenium 

compounds

Acute toxicity(Oral) C4 C3 C3

Acute toxicity(Inhalation) NC C3 C3

skin sensitization C1 NC C1

Carcinogenicity C1 NC C1

Reproductive toxicity C1 NC C1

STOT - repeated exposure C2 C2 C2

HAE - acute C1 C1 C1

HAE - chronic C1 C1 C1

* C : Category, NC : Not classified

 STOT :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HAE : 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Table 7. Carcinogen classification of diantimony trioxide

Substance

Based on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Notice of 

Labor
IARC EU MOL MOE

Diantimony 

trioxide

Category 

1B
Group 2B

Carc. Cat. 

3; R40
1B 2

(3) 발암성 분류 로직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 따라 발암

성 물질을 분류․적용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발암성 물

질을 별도로 고시하여 관리하지는 않는다. Table 7의 

Diantimony trioxide는 유럽분류 구분 3과 IARC 그룹 

2B로 GHS 분류 구분2에 해당된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근거로 유독물 발암성 분류 구분 2로 고시

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구

분 1B로 GHS 분류를 구분하였다. 환경부의 발암성 분

류로직에는 고용노동부고시의 발암성 분류 기준을 적

용하지 않아 부처 간에 구분의 차이를 보였다. 

(4) 참고문헌 및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분류

현재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는 GHS 분류에 활용하

는 우선순위 DB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외의 신뢰성 있는 DB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류와 분류근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부는 국외의 신뢰성 있는 DB와 자체 

보유 DB(국립환경과학원 유해성 심사자료, 국립환경

과학원 안전성심사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비유

독물 독성자료)를 활용하여 GHS 분류를 하며, 이에 

대한 분류 결과를 유독물 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있다.

도료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25종의 유독물에 대해

서 환경부 분류로직 및 우선순위 DB에 따라 GHS 분

류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독

성값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분류

근거는 환경부 자체 DB를 사용한 항목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GHS 분류는 국내외 신뢰성이 있는 DB를 활용하며, 

국외 DB를 참고한 경우에는 분류자가 영문을 국문으

로 번역 하고 이에 대한 독성정보를 해석한다. 이 과정

에서 정량적인 데이터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값을 정할 

수 있는 인화성 액체, 급성독성(경구, 경피, 흡입), 발

암성, 수생 환경 유해성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DB만 같

다면 GHS 분류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나머

지 건강유해성의 경우에는 국외 DB를 번역하고, 이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GHS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4. 부처 간의 통일화 방안 제안

부처 간 빌딩블럭에 차이를 보이는 발암성, 생식세

포변이원성, 생식독성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구분 1A, 

1B로, 환경부는 구분 1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유해성․ 

위험성 항목은 도료업계를 포함한 산업체에서 가장 민

감하게 반응하는 항목이므로, 부처 간에 분류체계를 UN 

GHS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 1A, 1B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통일하여야 산업체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독물 

25종에 대해서 환경부 분류로직에 따라 분류근거를 확

보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분류로직과 상이한 부

분이 있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GHS 분류근거를 참

고하는 우선순위 DB에서 자체 DB(국립환경과학원 유

해성 심사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안전성심사자료, 국립

환경과학원 유독물․비유독물 독성자료)를 활용하여 

부처 간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

기 때문에, 자체 DB에 대해 고용노동부와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환경부의 자

체 DB를 참고하여 일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요인들로 인해 국내의 GHS 분류를 통일화하기 위

해서는 부처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역할 분담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위험성은 소방방

재청에서 분류하며, 환경부는 환경유해성, 고용노동

부와 환경부에서는 건강유해성에 대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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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처간 화학물질 GHS 분류의 통일화를 위한 협의

체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유럽, 일본 등 선진 외국의 화

학물질 GHS 분류 결과 검토 및 부처간 분류로직의 

통일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IV. 고 찰

1992년 UNCED(유엔환경정상회의)에서 화학물질

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인 GHS가 합

의되고, 2003년 GHS 지침서가 발표되었으며(UN, 2003), 

2006년 뉴질랜드, 일본, 한국 2008년 유럽연합 등에

서 GHS가 시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The wercs Ltd, 1984; Chemadvisor 1986; 3E Com-

pany, 1988; Atrion, 1989). GHS가 도입 되면서 화학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

우 전문적이어서 별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 

외에는 그 결과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Lim 

et al,, 2006; Fan, 2007). 특히 도료업계의 경우 사용

하는 제품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지원

하는 정보 이상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

재 도료업계를 포함한 화학산업계가 국내에서 GHS를 

대응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국내 환경부의 유

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관리하는 유독물에 대한 GHS 

분류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유해물질에 대한 GHS 

분류가 상이하다는 점이다(KEITI, 2012). GHS 분류

가 상이한 원인 중 하나는 고시의 차이이다. 도료업

계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의 빌딩블럭과 유해성에 대해서 관련 부처

가 빌딩블럭 및 GHS 분류를 상이하게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혼란을 일으키며, 해당 물질에 노출될 가

능성이 있는 취급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조속한 조화내지 통

일이 필요하다(MoL, 2012; NIER, 2011; KEITI, 2012). 

두 번째는 분류로직의 차이로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도에 수행한 “GHS 전면시행에 대비한 혼합물

인 유독물 분류․표시(1)”연구에 따르면, 유독물 고

시번호가 중복되는 해당 유독물의 41종에 대해서 유

해성․위험성이 높은 분류를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도료업계 물질과 5종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에는 이와 같은 로직은 없어, 현재 제공하

고 있는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와 부처 간의 차

이를 보였다. 또한 외국 DB를 활용하여 GHS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표적장기와 같은 항목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분류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OSHRI, 2008). 환경부 유독물 분류와 EU분류 결과

를 비교한 결과 90% 이상 일치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분류는 일본 NITE 분류결과와 매우 비슷하며,(NIER, 

2012; Lee et al., 2008; KOSHA, 2012) 일치율은 70.9%

로 확인되어(Choi et al., 2011) 부처간의 분류경향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GHS 

분류 차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정부기관의 분류기준 

통일화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Lee et al., 2008; Oh, 2006; KEITI, 2006). 그러나 분

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원인분석을 한 연구는 거의 없

어 본 연구에서 원인 분석을 통한 통일화 방안을 제

안하였다.

현재 농약 및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해서도 GHS 

제도 적용성 검토 및 도입 준비를 위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2). 농림부와 지식경제

부에서도 GHS 도입이 된다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와 협의를 통해 통일화된 GHS제도가 필요하다.

V. 결 론

2013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고시에 따

라 혼합물질에 대하여 GHS가 적용된 MSDS를 사업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혼합물에 대한 GHS가 도입이 

되면서, 제품수가 많은 도료업계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부처 간 GHS 분류 적용 방법에 차이

를 보이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료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25종의 유독물 에 대해

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GHS 분류 결과를 검토하여 

분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통일화 방안을 제

안하였다.

연구결과 부처 간 GHS 분류에서 인화성 액체를 제

외한 항목의 일치율은 10.0∼66.6%로 조사되었다. 이

성질체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대표 물질에 대한 GHS 

분류를 다른 이성질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고

용노동부는 해당물질별로 각각 국내외 DB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처간의 GHS 분류 결과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편, 화합물 및 염이 2개 이상인 경우, 환경부에서는 

각각의 화합물에 대한 유해위험성 분류를 합하여 고

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물질에 대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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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보를 국내외 DB에서 확보하였기 때문에 GHS 분

류에 차이를 확인하였다. 발암성 분류의 경우 고용노

동부 고시에 기재된 물질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암성 분류 결과에 차이를 보였다. 

GHS 분류에 활용하는 국내외 우선순위 DB에 차이

가 있으며,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GHS 분

류에 차이가 있었다. 부처 간 빌딩블럭의 차이, GHS 

분류 방법의 차이, 환경부에서 활용하는 자체 DB에 대

한 공유를 통해 GHS 분류의 통일이 필요하며 통일화 

방안을 위해서는 해당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하

여 공유해야 하며 부처간 GHS 분류의 통일화를 위한 

협의체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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